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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 □

’15.10.
원안가결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 해당없음

원안가결
운영비보조

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, 동 시행령
제20조 제4항,서울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

제15조,제16조,동 조례 시행규칙
제6조~제8조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김대호
5320

김미경
5355

문경숙
5356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

총사업비 총
1,043,300천원

[국비] [시비]
1,043,300천원

(보조율)
0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해외 유수기업 유치 및 기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도를 위한
인센티브 지원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☑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고용보조금(심의회 의결을 통해 선정), 현금지원(지멘스(주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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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-)
1,614,700

(x-)
783,700

(x-)
1,043,300

(x-)
259,600

(x-)
33

사무관리비 (x-)
2,700

(x-)
2,700

(x-)
2,700

(x-) (x-)

민간경상사업보
조

(x-)
1,612,000

(x-)
781,000

(x-)
1,040,600

(x-)
259,600

(x-)
33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해외 유수기업 유치 및 기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

지원으로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(FDI) 증대 및 일자리 창출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
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제14조 제4항(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

활동에 대한 지원)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
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제14조의 2(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) 및

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~3
- 「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」제14조~제16조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사무관리비 ○고충처리간담회
2,700,000원

= 2,700천원

민간경상사업보조

○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지원금
527,000,000원

= 527,000천원

○고용(교육훈련) 보조금
1,000,000원*80명*6개월

= 480,000천원

○서비스형 외투기업 임대료지원
33,600,000원

= 33,6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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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- 지멘스 아시아지역본부 유치관련 서울시 현금지원

계획(투자유치과-6535호, ’13.07.23)

□ 사업내용
○ 사업기간 : ʼ05년 계속
○ 사업내용 :

- 외투기업 고용(교육훈련) 보조금 : 480,000천원
▹ 지급대상 :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신규 고용을 창출한

외국인투자기업
▹ 지급금액 : 1인당 최고 100만원 × 최대 6개월(전년도 상시고용인원

증가분 중 10인 초과인원)
- 현금지원(글로벌기업 지역본부유치 지원) : 527,000천원
▹ 지원요건 : 고도기술수반, 고용창출, 적정입지 등을 갖춘 FDI

(외투비율 30%) 이상
▹ 지원금액 : 산업부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상의 별표(비공개)에 따라

상한액이 결정되고, 산업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

결정 후, 실제 지원금액은 최종협상을 통해 결정 (협상주체 :

산업부-지자체-투자자)
▹ 지원용도 : 토지,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, 건축비, 자본재 구입,

기반시설 설치비, 고용,교육훈련 보조금
-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간담회 : 2,700천원
▹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우호적인

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치 및 고용창출
- 서비스형 외투기업 임대료 지원 : 33,600천원
▹ 서비스형 외투기업(2개)기준 : 서울시 부담

1,680천원(24,000천원의 70%)×2
▹ ※민간빌딩(강남)임대료 기준 : 313㎡ 48,000천원(50%

24,000천원)
○ 총사업비 : 1,043,300천원

□ 추진경위
○고용(교육훈련)보조금
▹ ’04.06.21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(외촉법 및 같은 법

시행령에 근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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▹ ’05.11.17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

(고용(교육훈련)보조금 관련 기업지원 한도액 상향(2억→4억))

※ ’05 ～ ’16년 지원금액 : 52개사 42.4억원(1,808명 고용창출)
○현금지원(글로벌기업 지역본부유치 지원)
▹ ’11.05.30 서울시-솔베이-이화여대 MOU 체결
▹ ’11.10.07 솔베이사 글로벌본부 및 연구소 설립 관련 서울시

현금지원계획 수립
▹ ’11.12.27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

체결(지경부-서울시-솔베이)
▹※ 솔베이 지원금액 : 1,984백만원(시비 1,190, 국비 794)
▹ ’13.05.27 서울시-지멘스 간 투자유치 양해각서(MOU) 체결
▹ ’13.07.23 지멘스 아시아지역본부 유치관련 서울시 현금지원 계획

수립
▹ ’13.12.24 지멘스 아시아지역본부 유치관련 현금지원 계약

체결(서울시-산업부-지멘스) ※ 지멘스 지원금액 :

2,984백만원(’14. ～’16년 6월기준)
○서비스형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지원

- ’16.07.19 산업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개정
▹※ (별표3) 서비스형 투자지역 최소고용인원 조정 :

종전30명→(변경)15명
▹ (제46조) 서비스형 투자지역 지정구역 50%내에서 입주대상 업종의

국내기업 입주허용
- ’16.하반기 서비스형 외투기업(2개사) 지정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신규 고용창출 외투기업에 고용(교육훈련)보조금 지원 홍보 확대
○ 글로벌지역본부 현금지원 기업에 계약서에 따른 투자 및 고용이행 독려

□ 사업추진절차
○고용(교육훈련) 보조금

- 사업계획 수립 → 공고 → 신청서 접수 →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→

심의회 개최 → 보조금 지급
○현금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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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1,043,300

고용(교육훈련)보조금 2017.03~2017.12 480,000 신규 고용을 창출한 외투기업에 보조금
지원

글로벌기업 지역본부유치
지원금 2017.01~2017.12 527,000 투자이행, 투자집행 및 고용이행 실적 중

가장 낮은 비율 적용하여 현금 지원

고충처리 간담회 2017.01~2017.12 2,700 유관기관 간담회 및 심의,자료발표 수당

서비스형외투기업지원 2017.07~2017.12 33,600 서비스형 외투기업 지정(2개사)

- 투자자 →현금지원사전심사투자계획서 접수(코트라IK)

→사전심사투자계획서평가(관련공무원,민간전문가등),

기획재정부,지자체협의

→외국인투자(실무)위원회협상안상정→현금지원신청접수(투자자)→현금

지원계약체결및지급(산업부-투자자-지자체)

2014년도

○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290백만원 지급 (신규고용 311명)

○지멘스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관련 현금지원금 지급(1,924백만원)

- 전체 현금지원금(’14~’18) 10,400백만원의 투자집행율 18.5% 적용

2015년도

○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114백만원 지급(신규고용 19명)

○지멘스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관련 현금지원금 지급(1,060백만원)

▹전체 현금지원금(’14~’18) 10,400백만원의 투자집행율 28.7%

적용

2016년도

○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372백만원 지급(신규고용 175명)
○지멘스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관련 현금지원금 지급

- (409백만원, ’16.10.지급예정)

▹전체 현금지원금(’14~’20) 10,400백만원의 고용이행율 32.6%

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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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인센티브(고용보조금 및 현금 지원) 제공을 통해 증액투자 및 신규 일자리

창출 기대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-)

374,800
(x-)

480,000
(x-)

-3,600
(x-)

851,200
(x-)

841,368
(x-)

0
(x-)

9,832

2014
(x-)

3,734,700
(x-)

0
(x-)

0
(x-)

3,734,700
(x-)

2,216,341
(x-)

0
(x-)

1,518,359

2015
(x-)

1,614,700
(x-)

0
(x-)

0
(x-)

1,614,700
(x-)

1,405,700
(x-)

0
(x-)

209,000


